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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7드단2164  양자 양

원       고 갑 (1975 생, 여)

주소  

등 지  

소송 리인 

피       고 1.  (1975 생, 남)

 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   송달장소  ** 도소( 용자번  : 000)

2. 병 (2002 생, 여)

  주소  

  등 지  

  특별 리인 000

변  종 결 2017. 7. 20.

 결  고 2017. 8. 17.

 

주       문

1. 피고 과 피고 병  양자를 양한다.

2. 소송 용  각자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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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

주 과 같다.

 

이       유

   갑1 내지 6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09  1월 피

고 과 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  6월 이 한 사실, 피고  원고  인

간 이  2010  3월 양자입양허가심  에 라 원고  인 피고 병  

양자  입양한 사실, 그런데 피고  이후 피고 병  추행하거나 간 하고, 여러 차

에 걸쳐 피고 병  신체 ,  학 하 며, 피고  이  인하여 소

어 1, 2심에  실  고  사실  인 할  있다.

  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들 사이  양자 계를 지하는 것  피고 병  복

리를 히 해할 것  단 고, 이는 민법 908조 5 1항 1 에  한 양

자 양사 에 해당한다.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이  있어 이를 인용하  하여,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상


